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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주요노선에 준고속차량인 EMU-250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준고속대역(250km/h)에 적합한 합리적인 철도건설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해외의 기존선 증속 기준

과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현황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일반기준

(stardard limit)을 기본으로 일부 예외규정(extraordinary limit)을 허용하여 경제적인 선형개량

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향상된 차량성늘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차량 증속시험으로 

경제적인 증속을 도모하였다. 일본과 프랑스 모두 고비용의 철도시설물 개량보다는 차량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준(승차감 중심)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선행개량을 하여 경제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기존선 고속화, 철도선형기준, 해외사례, 증속, 준고속화

1. 서 론 

국토부는 철도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주요

노선축인 서해선, 중앙선, 경전선, 원강선 

등에 준고속차량 EMU-250 도입을 위한 기존

선 고속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선의 

고속화 및 고속화 효과 증대를 통한 철도의 

속도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열차운행속도를 

제약하고 있는 현행 철도건설기준에 대해,  

열차운행의 안전성, 승차감, 유지보수성 등

을 고려한 250km/h 대역의 합리화가 병행되

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기존

선 고속화와 관련된 기준과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검토하였다.

2. 해외 기존선고속화 기준 및 사례

2.1 프랑스 기준 및 사례

프랑스는 220km/h를 기준으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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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체계를 적용한다. 따라서 경제성을 고

려하여 기존 일반철도 개량 최고속도를 

220km/h로 규정한다.

 일반기준(Standard limit)과 예외규정

(Extraordinary)을 두어 기존선 개량에는 예

외규정을 일부 허용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 개량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아래 Table 1

은 프랑스 선형관련 기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선인 Niort-La 

Rochelle 구간(75km)을 150km/h에서 200km/h

로 증속하여 운영중에 있다. 

Table 1 Critreria for line alignment in France

2018 년도 한국철도학회 춘계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8S158

Criteria ≤230 ≤270 ≤300 ≤320 ≤350 
Line factor (×1000) K 390 576 720 850 1,000 
Cant 
Maximum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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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 deficiency 
Standard limit 
Extraordinary Limit 

I  
110 
140 

 
100 
130 

 
80 

100 

 
75 
9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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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 deficiency variation 
Standard limit 
Extraordinary limit 

ΔI 
/Δt 

((mm/s) 

 
30 
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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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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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Cant variation 
Standard limit 
Extraordinary limit 

Δd 
/Δl 

(mm/s) 

 
180/V 
216/V 

 
180/V 
216/V 

 
180/V 
216/V 

 
180/V 
216/V 

 
180/V 
216/V 



개량시 종단선형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

으며, 자갈도상두께 확보하였고, 레일과 체

결구, 파손이 심한 침목을 교체하여 증속후

유지보수저감과 승차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평면선형을 조정을 최소화하였고, 선형기준

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구간(Curve n∘56)에
서는 155km/h로 속도를 제한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승차감과 관련이 있는 line 

factor(Cant/R(곡선반경))라는 경험적인 지

수를 도입하여 곡선반경과 캔트를 결정하도

록 유도하였다. 즉, 과업구간에 동일한 line 

factor를 적용하여 동일한 승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 일본 기준 및 사례

일본의 선형설계기준은 법령, 성령, 철도사

업자의 사내기준에서 정한다. 법령에서는 최

고속도와 안전에 관련된 철도사업법과 시행

규칙을, 성령은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

준’을 정하며, 사내규정은 상위 기준에 근

거하여 실시기준과 세목을 정의한다. 

이중 기존선 고속화에 관련된 주요 선형기

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간선의 최대 

허용 캔트는 200mm, 부족캔트는 90mm을 표준

으로하나 도카이도신간선은 110mm를 적용하

였다. 완화곡선은 아래 식 중 최대값으로 결

정된다(L=max(L1, L2, L3)). 

 

×


 

 

×




 

여기에서 Cd 부족캔트량, Cm 캔트량, Cd,0 시

간당 부족캔트 변화량(신간선의 경우 

37mm/sec), Cm,0 시간당 캔트변화량(신간선의 

경우 45mm/sec), V  최고속도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캔트를 적용중심이 우리

나라(내측레일 기준)와 다르게 궤도중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내측레일에서는 

도상두께가 얇아져 이부분의 두께가 적용 한

계를 결정하기도 한다. 기존선 증속시 차량

의 성능(속도증가, 차량자중 감소)도 향상됨

으로 궤도에 부담되는 하중(횡압)도 다르다. 

따라서 개발된 차량을 대상 노선에서 단계적 

증속시험으로 승차감 등을 평가하여 최종 운

행속도를 결정한다.

차량의 고유진동수를 고려한 완화곡선사이

의 원곡선 및 직선 길이에 대한 규정이 있었

으나 주행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Fig. 1

과 같이 완화곡선만 적용하여 승차감을 향상

시켰다. 평면선형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종

곡선 및 종곡선사이의 직선의 길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Fig. 1 New criteria for transition curve application

3. 결 론

프랑스와 일본의 기준과 사례를 검토할 

결과, 기존선 증속을 위하여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증속시 차량개발이 동반됨으로 

발전된 차량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국내관련 

기준 재정시에도 차량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존선 개량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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